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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 유형 및 사례

【유형1】월급 의사 (Pay Doctor) 고용 형태

□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의

진료없이 임의로 입원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

(사례) ’12.2. 서울송파경찰서 발표
사무장 A는 의사 B를 9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원장

으로 고용하여 OO정형외과를 개설하고, 실제 입원할 정도의 상해가

아님에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차트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보험금 3,600만원을 부당 수령

【유형2】의료법인명의 대여 형태

□ 사무장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을 개설한

후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허위 입원환자를 양산

(사례) ’11.8. 부산지검 동부지청 발표
OO의료법인 대표 C는 사무장들에게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1,000～3,2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병원 개설 후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100～15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이렇게 개설된 사무장

병원은 보험설계사 등과 결탁하여 환자를 유치

【유형3】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 악용 형태

□ 사무장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그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가짜환자와 공모

* 의료생협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생활협동운동단체로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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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7. 청주지검 충주지청 발표
OO의료생협 이사장 D는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부속의료기관으로 OO의원을 개설한 후 배우자를

원무실장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허위입원을 유도하였으며, 가짜

환자들은 병원과 공모하여 보험금 2억 9,000만원을 부당 수령


